
표시·광고 변경통보서

신청인

성명 윤상배 업체명 주식회사휴온스

연락처
010-5527-0510

(Fax : 010-5527-0510)
담당자 조수연

제품명 전립선 사군자 프리미엄

심의번호 250520206

심의일자 2025. 05. 20

통보내용

변 경 전 변 경 후

일부 날짜 업데이트, 문장 순서 변경

변경항목 문구 수정

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운영 규정」제5조제3항에 따라 표시.광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.

2025. 08. 04

신청인 : 윤상배

대리인 : 조수연

자율심의기구의 장 귀하

구비서류
1. 심의받은 광고물 1부
    1) 수정변경통보 변경전 광고물 : 수정통보서 확인(기심의 원본대조필) 광고물 1부
    2) 적합변경통보 변경전 광고물 : 광고심의 신청한 광고물 1부
2. 변경하고자 하는 표시 또는 광고내용 원본 1부
3. 기타 참고자료 (품목제조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품목제조변경신고서 제출)

수수료

20,000원

확인결과

■ 접수처리

□ 심의신청 요망

사유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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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시·광고 심의결과 통보서

회사명 주식회사휴온스 대표자 윤상배

제품명 전립선 사군자 프리미엄 심의번호 250520206

표시·광고매체 유선방송(TV, 케이블 TV)

심의필여부

심의결과 승인

참고사항

[참고사항]

0 심의필 도안 또는 '광고심의필'  문구 등으로 광고에 심의받은 사실을 표시할 것 (공지사항 165번 참

고)

0 링크 -> 별도로 심의받거나 심의받은 내용으로 광고할 것

0 영업자준수사항 -> 광고심의 홈페이지(ad.khff.or.kr) 자료실 4번을 참고할 것

0 검색창 내용  -> 별도로 심의받거나 심의받은 내용으로 광고할 것

0 시험내용을 광고에 인용하고자하는 경우 출처, 시험조건, 표본수(n) 등을 해당 지표에 맞게 명시할

것

0 인체시험 문구 디자인 관련 내용 -> 광고심의 홈페이지 알림마당 FAQ 영상 참조

시정사유

0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) 등

- 거짓·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

-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

-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

※ 근거법령 :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)

※ 유의사항

1) 심의결과가 '수정적합'인 경우 심의필 날인없이 임의로 광고할 수 없음. 시정사항을 수정통보지 않은 광고물을 광고하는 경우,

허위·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.

        2) 본 결과통보서는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심의하였으므로 임의로 해석하여 표시·광고할 수 없음

        3) 부적합시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대표적인 문안만을 지적

        4) [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]에 의거, 환불/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/교환 기준을 명시

        5) 심의필 마크 사용시 광고심의 홈페이지(http://ad.khff.or.kr) 알림마당 자료실 14번 참조

2025. 08. 07

(사)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
표시·광고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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